
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
 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(KPBMA)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(KRPIA)에서 공고하는 국외학술대회 

참가지원에 관하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(이하 학회)로 위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원 대상자의 자격)

국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

1. 학회 회원(우선) 또는 유관학회 회원

2. 해당 국외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연자, 발표자(포스터 포함), 좌장, 토론자

제 3 조 (지원범위)

등록비, 항공료,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참가경비의 지급 기준과 지원 범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

(KPBMA)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(KRPIA)의 규정에 따른다.

 

제 4 조 (신청공지)

참가지원 신청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공지한다.

 

제 5 조 (신청서류) 

참가지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신청서(별지서식)

2. 학술대회의 연자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 포함), 좌장, 토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(예; acceptance

letter, 초청장,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학술일정 등) 사본1부

3. 발표내용(모든 저자 명시) 초록 사본1부

 

제 6 조 (지원 대상자 선정기준)

지원 대상자는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위원회(위원장 이사장)에서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

결정하고,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.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

있다.

1.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발전 기여도

2. 신청자의 학회 기여도

3. 학회 국제사업과 정책 부합도

4. 현직 대학 재직자와 신진 연구자를 우선 순위로 함

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출발하기 30일 전에 학회

에 통보하여야 하며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국외학회 참가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

있다.

제 7 조 (결과보고)

국외학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.

1. 국외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(별지서식)

2. 참가지원 상세지출내역서(별지서식)

3. 영수증 등 증빙서류



 

부칙

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2. 본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3. 본 규정은 2015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3. 본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
